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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 제안자: 홍지광 의원 외 8명

○ 제안일: 2026. 4. 10.

○ 회부일: 2026. 4. 15. (의안번호 : 26-39 )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3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1조, 제46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4. 1.∼4. 6.(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1조,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충급여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구 관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6년 2월 현재 12,131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08명 임.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구의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지원요건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복지과 김희선

(8880)
이승익
(16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훈련수당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1항제5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7. 1. ~2031.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구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소계(b)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총 비용(a-b)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 산출근거: 근로장애인 30명 월 100천원/ 훈련장애인 10명 월50천원 산정시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자체

수입

소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지방세수입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세외수입 등

5. 덧붙이는 의견: 사회복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복건복지부)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이수경
연 락 처 02-3183-1683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

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

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

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

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

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

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우리구 등록장애인 현황

                                                   (2026. 2. 28현재)

등급 장애인수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지적,자폐)
뇌병변 기타

계 12,131 4,786 1,399 1,928 1,206 1,229 1,583

심한 4,596 935 317 372 1,206 667 1,099

심하지 

않은
7,535 3,851 1,082 1,556 - 562 484



3. 우리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보호작업장 4개소)

2025. 12. 31현재

구분
마포구립장애인직
업 재 활 센 터

우 리 마 포
보 호 작 업 장

마 포 푸 르 메
직 업 재 활 센 터

마 리 스 타
보 호 작 업 장

위치
매봉산로 18, 

2층(상암동)

신촌로26길 10,3층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월드컵북로 494, 

B2층(상암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17

면적 404.95㎡(122평) 227.67㎡(68평) 706.3㎡(214평) 1241.23㎡(376평)

시설장 하강택 변성환 김재일 김창동

운영
주체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푸르메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청소년복지재단

최초
위탁

2009.1.1. 2011.10.1. 2015.12.30. (설치일자)2004.4.1.

조직
구성

8명

(시설장1, 종사자7)

시비지원6, 자부담2

5명

(시설장1, 종사자4)

시비지원5

5명

(시설장1, 종사자4)

시비지원4 구비지원1

10명

(시설장1, 종사자9)

시비지원6 자부담2

주요
사업

제과제빵, 청소용역, 

소독방역

디퓨저,  고주파, 

골프공 포장, 쇼핑백

임가공,

패션 악세사리

열수축포장

상장케이스, 

문서파일류, 인쇄물, 

판촉물인쇄

이용
인원

27(근로21,훈련6)

심한장애 27명

23명(근로20,훈련3)

심한장애 23명

26명(근로21,훈련5)

심한장애 26명

32명(근로22,훈련10)

심한장애 30명/

심하지않은 장애 2명

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1

인)

364천원 172천원 199천원 1,844천원

훈련
장애인 
월평균
훈련수

당

(1인)

92천원 89천원 80천원 405천원

2026년

예산

운영비: 430,685천원

(시비 90: 구비 10)

관리비: 12,000천원

(구비 100)

운영비: 320,703천원

(시비 90: 구비 10)

관리비: 15,000천원

(구비 100)

운영비: 292,646천원

(시비 90: 구비 10)

인건비 및 관리비: 

50,000천원(구비 100)

운영비: 431,411천원 

(시비 100, 재배정)



4. 타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현황

(2025.12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시설수
근로장애인 수 훈련장애인수

월 평균 임금 장애인인구수 순위장애인수 최저임금적용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상위30% 하위30%

서울시 5 159 100(62.9%) 33 1,367 716 134 
평균 5.12 102.4 27.8 52.1 785.2 360.9 94.8
종로구 3 105 0(0.0%) 0 631 301 22 5,538 24
중구 1 20 18(90.0%) 0 2,096 532 0 5,094 25

용산구 1 13 0(0.0%) 16 238 150 100 6,695 23
성동구 4 49 18(36.7%) 44 419 302 125 10,603 21
광진구 3 53 3(5.7%) 38 504 212 122 11,981 19

동대문구 4 49 11(22.4%) 40 454 314 52 15,039 14
중랑구 5 89 7(7.9%) 74 598 316 106 19,988 6
성북구 1 18 0(0.0%) 12 448 348 130 16,825 10
강북구 2 45 35(77.8%) 22 1,068 847 76 16,609 11
도봉구 3 77 50(64.9%) 18 836 683 25 15,120 13
노원구 9 132 33(25.0%) 141 624 359 96 25,361 2
은평구 8 127 7(5.5%) 88 465 206 118 21,099 3

서대문구 2 33 12(36.4%) 16 1,361 230 30 11,710 20
마포구 4 84 13(15.5%) 24 792 498 153 12,178 18
양천구 4 63 21(33.3%) 51 782 211 74 17,713 9
강서구 10 215 18(8.4%) 101 486 146 70 27,618 1
구로구  9 299 113(37.8%) 33 1,188 416 169 19,579 7
금천구 7 108 26(24.1%) 84 739 397 178 12,227 17

영등포구 2 61 30(49.2%) 14 1,105 408 80 14,774 15
동작구 4 82 27(32.9%) 54 871 292 67 13,911 16
관악구 4 168 122(72.6%) 11 1,238 560 103 20,008 5
서초구 4 84 28(33.3%) 64 905 415 33 10,179 22
강남구 9 202 65(32.2%) 100 705 438 115 15,517 12
송파구 12 150 5(3.3%) 147 521 197 150 20,115 4
강동구 13 235 15(6.4%) 112 556 246 176 19,453 8

※ 음영: 조례有/ 진한글씨: 훈련수당 등 지원


